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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간이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0년 11월 22일

3. 정정사유 : : 환매수수료 삭제(2016.12.14.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

I. 집합투자기구의

개요

- 환매수수료

환매수수료 삭제 종류A

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

종류C, 종류C-e

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

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

익금의 30%

(삭제)

Ⅲ. (2) 전환절차 및

방법

환매수수료 삭제 - 판매회사는 다음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

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징구

하지 않음.

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

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

매청구하는 경우

2. 수익증권 전환 후 환매청

구하는 경우(전환 후 추가

납입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

않음)

(삭제)


